
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5. 10. 1.>

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(제20조 관련)

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

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.

1.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: 4톤

2.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: 4톤

3. 연간 먼지 배출량: 0.2톤

비고

1. 연간 배출량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

업장,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

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.

2.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「대

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

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.

3.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, 보일러, 폐수ㆍ폐기물 소각시설,

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.

4.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배출시설 중에서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

산정할 수 없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량

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.


